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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
항의‘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
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
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
률문언의 의미에‘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
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
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X) ㉢(X) ㉣(O)
④ ㉠(X) ㉡(O) ㉢(O) ㉣(X)

1번 정답: ①
1번 해설: 옳은 것은 ㉠㉡㉢㉣
㉠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
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
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
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구 약사법은 약사(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제20조 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
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
되는 것을 막고자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
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
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민경묵OX형법총론 
P70 50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
어 2013.6.19.시행된 것.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부칙 제8조 제1항이 “제50조 제1항,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
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이 경우 검사는 여성
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
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2011.1.1.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
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이외에 곧
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
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법률 제11572호 아동성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1.1.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민경묵OX형법총론 P28 32번

㉢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운전
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
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
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
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
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
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
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
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7725) 민경묵OX
형법총론 P114 142번

㉣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ㆍ가공한 지
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ㆍ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
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
편의 제품명이나 제조ㆍ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는 어렵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민경묵OX형법총론 P123 157번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
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
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
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
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
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
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번 정답: ②
2번 해설: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
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
하여야 한다.(대판1998.2.24, 97도183) 민경묵OX형법총론 P146 9번

②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미수범을 (제296조의2) 그러나 이들 범죄
의 예비∙음모죄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 형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신설한 제11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
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 의하
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
464호에서 신설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별표 3의2]는 그러한 경미한 행
위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
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
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정
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
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민경묵
OX형법총론 P172 36번

④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
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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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다.(대법원 2013.8.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민경묵OX형
법총론 P165 15번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
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
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
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
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책
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3번 정답: ①
3번 해설: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
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민경묵OX형법총론 P209 12번

②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
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
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6조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형벌
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
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
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
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전 차량이 제한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후 도로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차
량 높이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지요구를 받고서도 그대로 검문
소를 통과하였다는 갑의 행위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갑 
소속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제86조의 양벌조항에 따라 갑 소속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5824) 민경묵OX형법총론 P212 21번

③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
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
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
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
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
4471) 민경묵OX형법총론 P215 31번

④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

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
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
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민경묵OX형법총론 P216 34번

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
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
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
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
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④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4번 정답: ③
4번 해설:
① 실질설(소수설)에 의할 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 단순 거동범이고 부진정부작

위범은 부작위의 결과범에 해당한다. 반면 형식설(다수설)은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
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인데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
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구성요건이 작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결과범
이든 거동범이든 부작위로써 구성요건을 실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228 1번

② 부작위를 통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단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방조자에게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민경묵OX형법
총론 P243 6번 보충문제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
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견해는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이고,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는 작위범에서는 법적의무가 구성요소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법적의무인 작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경묵OX형법총론 P231 4번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
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
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도4202) 민경묵OX형법총론 P228 8번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
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
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
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
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
였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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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정답: ④
5번 해설:
①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248 1번  
②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
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
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
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
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
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
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
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
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민경묵OX형법총론 P277 54번 보충문제

③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
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
량들을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 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
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
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
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
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민경묵OX형법총론 P273 48번 보충문제

④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
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
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
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
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갑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
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도2744) 민경묵OX형법총론 P277 55번

6.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
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
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
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6번 정답: ③
6번 해설:
① 현행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민경묵OX형법총론 P318 

12번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

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도9807) 민경묵OX형법총론 
P283 19번

③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
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
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
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3.06.14. 선고 82도2713) 민경묵OX형법 2017
판 통합추록 P35 24-1번

④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
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
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
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
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
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
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도17506) 민경묵OX형법총론 
P335 4번

7.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위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②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
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
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
될 여지가 없다.

 ③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
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7번 정답: ③
7번 해설:
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
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
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민경묵OX형법총론 P393 48번 보충문제

②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
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도
3160) 민경묵OX형법각론 P165 70번

③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행위 규정은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모두에 존재한다(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다
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형법 제21조 제3항(불가벌적 과잉방위)은 준용하
지 않으므로 불가벌적 과잉자구행위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민경
묵OX형법총론 P423 3번 

④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X)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
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총론 P42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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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
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
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
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
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
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④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
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
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8번 정답: ②
8번 해설:
① [1]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

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
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
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
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
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
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녹음 자료에 담겨 있던 대
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위 대화가 피고인의 공개행위시로부터 8년 전
에 이루어져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
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
하였고, 위 게재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게재에 의하여 얻어
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
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녹음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더라도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민경묵OX형법총론 P456 5번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
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
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취재와 보도를 빙자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을 뿐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관할 
세무서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탈세 여부를 조사한 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점,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기자로서 보도
에 앞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취재 요청이 필요했
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639) F 협박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총론 P457 7번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
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민경묵OX형법총론 P460 17번 보충문제

④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

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
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
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
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
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
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도7634) 민경묵OX형법
총론 P467 35번

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
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
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
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
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
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행
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따르는 이론이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
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번 정답: ①
9번 해설: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

위는 전2항(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책임능
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민경묵OX형법총론 P498 6번

② 종래 다수설인 원인설정행위시에 가벌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이론(구성요건모델)
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
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
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인데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
을 관철하지만 예비 정도에 불과한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것은 구성
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가
벌성을 확장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경묵OX형법총론 P498 8번

③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최근 다수
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에서가 아니라‘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행위가 ‘실행
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게 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500 11번 보충문제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
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
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
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민경묵OX형법총론 
P502 22번, 민경묵OX형법 2017판 통합추록 P46 22번 보충문제

10.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
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
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
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
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하
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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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
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
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상
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
여 벌하지 아니한다.

10번 정답: ③
10번 해설:
① 피고인이 그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또한,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제작과 관련
하여, 피고인측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인 공소외 1에게 구두로 문
의를 하였을 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신을 
받은 것도 아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민경묵OX형법총론 P521 21번

②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
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
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141) 민경묵OX형법총론 P518 14번

③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이다. 즉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현실적 인
식을 요하므로 상습범, 확신범은 현실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
의성립에 범죄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 위법
성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는 제한적 고의설이 주장되었다. 민경묵OX형법총론 
P504 2번, P537 7번

④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민
경묵OX형법총론 P507 2번, 민경묵OX형법 2017판 통합추록 P65 

11.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
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
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는 사위행
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
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
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
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11번 정답: ③
11번 해설:
①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
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
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
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
고 2006도2824) 민경묵OX형법총론 P577 21번 

②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
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고 볼 수 없다(대판2005.9.28. 2005도3065) 민경묵OX형법총론 P597 86번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

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
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민경묵OX형법총론 P588 58번

④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민경묵OX형법총론 P796 12번

12.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영아살해죄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도주원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수도불통죄
㉦ 폭발물사용죄                ㉧ 일반교통방해죄

 ① ㉠㉡㉤㉥   ② ㉠㉢㉤㉧   ③ ㉢㉣㉥㉧   ④ ㉣㉤㉥㉦

12번 정답: ②
12번 해설: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 ㉠㉢㉤㉧ 민경묵OX형법총론 P637 9번 해설

13. 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
두시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동생이 친족간의 특례규정(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
하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
한다.

 ④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13번 정답: ②
13번 해설:
① [1]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
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여, 수
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갑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
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피고
인 갑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민경묵OX형법
총론 P649 24번

②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
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
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725 2번

③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
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민경묵OX형법총론 P733 28번 보충문제 3번

④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고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효과 없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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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
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
을 수수한 경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
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
아야 한다.

㉢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
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
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
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라고 한다. 교사자·피교사자는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제31조 제
2항) 민경묵OX형법총론 P741 3번

   ⚫기도된 방조(효과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조를 시도하였으나 정범이 범죄실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
조자는 불가벌이다. 민경묵OX형법총론 P756 7번, 민경묵OX형법 2017판 통합추
록 P65 7번 보충문제

14.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
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
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
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
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4번 정답: ③
14번 해설: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
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
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민경묵OX형법총론 P766 3번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
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
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8.3.13. 선고 2007도9507) 민경묵OX형법총론 P762 5번

③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
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
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민경묵OX형법총론 P770 4번

④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
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
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
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F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764 12번 

15.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15번 정답: ②
15번 해설: 적절한 것 ㉠㉢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

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4129) 민경묵OX
형법각론 P655 47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
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
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
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6987). F 수개의 배임수재죄가 인정된
다. 민경묵OX형법총론 P811 33번 보충문제 2번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도10020) 민경
묵OX형법 2017판 통합추록 P70 21-1번

㉣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
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
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
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9.27. 선
고 2012도6079) 민경묵OX형법총론 P854 30번 

16.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 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
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
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③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
형도 선고유예 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
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 할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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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6번 정답: ④
16번 해설:
①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

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 P952 8번
②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
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
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
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
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
고, 또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
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
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
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
으므로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3]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
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
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
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민경묵OX형법총론 P950 4번

③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
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
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6.21. 88도551) 민경묵OX
형법총론 P936 2번

④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
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
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931) 민경묵OX형법총론 
P939 15번

17.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
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
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③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폭행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17번 정답: ③
17번 해설:
①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

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
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
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
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
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
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
3832) 민경묵OX형법각론 P5 4번 보충문제 2번, P25 14번

②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
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
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민경묵OX형법각론 P34 15번

③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
독으로 할 수 있지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대
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민경묵OX형법각론 P34 18번

④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묵OX형법
각론 P28 24번

18.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
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
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
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
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18번 정답: ①
18번 해설:
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1977.1.11. 76도3419) 민경묵OX형
법각론 P65 1번 보충문제

②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 에
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같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을 알았다면 즉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
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우선 위 피해자가 
위 1713호실에서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범의
를 인정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해자 자신도 1심에서 피고인은 위 피
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판
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
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대법
원 1988.08.09. 선고 86도225) 민경묵OX형법각론 P67 6번 

③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신체X)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묵OX형법각론 P68 1번 

④ 인질강도죄, 협박죄, 존속중상해죄는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지만 유기
죄는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민경묵OX형법각론 P65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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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
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
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
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
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
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
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
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
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④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
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자석에 강제로 밀
어 넣고 20여 분간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
박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19번 정답: ②
19번 해설: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

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
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
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민경묵OX형법각론 P73 6번 보충문제 2번

②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
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민경묵OX형법각론 
P73 5번

③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
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민
경묵OX형법각론 P78 19번

④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22. 82도705) 민경묵OX형법각론 P87 16
번

20.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
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에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
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
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②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
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형법 제289조 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
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번 정답: ④
20번 해설:

①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乙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乙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
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이를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
하여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민경묵OX형법각론 P99 4번

②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
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
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
1184) 민경묵OX형법각론 P93 4번 보충문제

③ 형법상 행위객체가 존속일 때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
행, 존속유기, 존속학대,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이 있다. 그러나 재산죄나 과실
범, 약취유인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각론 P91 1번 보충문제

④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해방감경)

21.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
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
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
한다. 

 ②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
여 인터넷 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
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
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
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
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1번 정답: ②
21번 해설:
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
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
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01.25. 선고 2006도5979) 민경묵OX형법각론 P122 5번

②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
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
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
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
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
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
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
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
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7.12. 2002도2029) 민경
묵OX형법각론 P135 3번 보충문제

③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
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
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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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
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
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회
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 
수행하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
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F 폭행,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
죄는 부정되고, 애인으로 잘못알고 성교한 것을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아 준강간
죄의 성부가 문제 될 수 있다.그러나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
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
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
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
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민
경묵OX형법각론 P127 3번 보충문제

④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
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성별·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갑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
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
련이 없는 점, 갑이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민
경묵OX형법각론 P125 11번 보충문제 2번

22.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②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
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
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
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22번 정답: ③
22번 해설: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민경묵OX
형법각론 P145 9번

②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
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민경묵OX형법각론 P175 102번

③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
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
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도2880) 민경묵OX형법각론 P151 29번

④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
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
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민경묵OX형법각론 P152 31번

2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23번 정답: ④
23번 해설: 적절한 것은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
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
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F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O 민경묵OX형법각론 
P206 63번 보충문제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
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
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민경묵OX형법각론 P185 3번 보충문제 2번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
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
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589) 민경묵OX형법각론 P187 10번 보충문제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
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
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
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
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
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민경묵OX형법각론 P195 32번

2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
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
가 성립한다.

 ③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
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
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
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
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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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정답: ②
24번 해설: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

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
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
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5064) 민경묵OX형법각론 P296 15
번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피고인 1과 함께 위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1
이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
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 1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피
고인 1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 2가 영산홍을 피고인 1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절
도(합동절도)의 성립을 인정 할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민경
묵OX형법각론 P314 19번

③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
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5090) 민경
묵OX형법각론 P291 6번

④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
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
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4498) F 학설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나 판례는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
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민경묵OX형법각론 P292 7번

2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② 강도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
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
해진 경우는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
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
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
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25번 정답: ①
25번 해설:
①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
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
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민경묵OX형법각
론 P329 18번 보충문제 2번

②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
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
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민경묵OX형법각
론 P344 2번 

③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
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
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
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
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
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
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
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민경묵OX형법각론 
P321 12번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민경묵OX형법각론 P333 29번

26.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
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② 배당이의 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
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
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
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
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
지 마쳐준 경우, 제3자(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26번 정답: ③
26번 해설:
①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

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
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
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F 의제자백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칠 뿐, 진정
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각론 P409 168번 보충문제 2번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
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
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민경묵OX형법각론 P382 81번 보충문제 2번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
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
게 된다.(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도3591) 민경묵OX형법각론 P407 163번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
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
(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
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4498) 민경묵OX형법각론 P368 42번

27.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
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
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
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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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
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
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
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7번 정답: ②
27번 해설: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
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
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민경묵
OX형법각론 P445 6번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
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
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
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
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
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도2422) 민경묵OX형법
각론 P453 27번

③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
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
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
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
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
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
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
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
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민경묵OX형법각론 P447 11번

④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
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민경묵OX형법각론 P450 18번

28.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28번 정답: ②
28번 해설: 적절한 것은 ㉡㉢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
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
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
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민경
묵OX형법각론 P463 9번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
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
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
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082) 민경묵OX형법각론 P461 5번 보
충문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
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민경묵OX형법각론 P501 117번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
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
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
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
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
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
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
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
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7361) F  계
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각론 P469 25번 보충문제 2번

29.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에서‘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
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
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
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
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
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③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
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
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9번 정답: ①
29번 해설:
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갑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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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
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갑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을 알았
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
2142) 민경묵OX형법각론 P549 94번

②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
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민
경묵OX형법각론 P516 3번

③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도1223) F 배임죄X 민경묵OX형법각론 
P572 154번 보충문제

④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
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
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
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09
도7813) 민경묵OX형법각론 P558 115번

30.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
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채무금
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
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
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
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
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
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0번 정답: ②
30번 해설:
①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

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
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
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
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
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
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
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
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
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
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F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공

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민경묵OX형법
각론 P533 49번

②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
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민경묵OX형법각론 P569 146번, 민경묵OX형법 2017판 통합추록 P127 146번 
보충문제

③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
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
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
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
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
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은 이를 폐기 민경묵OX형법각론 P574 160번

④ 일정한 신임관계의 고의적 외면에 대한 형사적 징벌을 핵심으로 하는 배임의 관
점에서 보면,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대금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매
수인의 법적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의 계약
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대금의 지급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위탁된 
매도인의 사무가 아니라 애초부터 매수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매도
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으로 마련한 대금 수
령의 보장을 매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
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
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3247) 
민경묵OX형법각론 P527 36번

31.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
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
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
립한다.

 ④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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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
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31번 정답: ④
31번 해설:
①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

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민경묵OX형법각론 p613 49번

②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장물범)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
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민경묵OX형법각론 p616 60번

③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
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2]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
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민경묵OX형법각론 P600 8
번 보충문제 3번

④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
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대판1986.9.9. 86도1273) F 본범의 정범 즉 공정정범,간접
정범,합동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절도의 공동정범은 절도의 
본범이므로 절도의 공동정범들간의 절취물 분배는 장물취득이 아니다. 민경묵OX
형법각론 P598 1번

32.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
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
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
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
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
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
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
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2번 정답: ②
32번 해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

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
6604) 민경묵OX형법각론 P631 6번 보충문제 1번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
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
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
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
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
도4257) 민경묵OX형법각론 P634 14번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
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
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도4455) F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민경
묵OX형법각론 P633 11번

④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민경묵OX형법각론 P638 24번

3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
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
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
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
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
행한다.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은닉’에 해당한다.

33번 정답: ③
33번 해설:
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판2001.11.27, 2001도4759)  민경묵OX형법각론 
P640 5번 

②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
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
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민경묵OX형법각론 
P650 35번

③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
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민경묵
OX형법각론 P648 30번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
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선
고 2003도3387) 민경묵OX형법각론 P644 17번

34.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
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
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②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
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
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③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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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정답: ④
34번 해설:
①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
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
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민경묵OX형법각론 P668 7번

②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35) 민경묵OX형법각론 P685 2번

③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에 비추어( 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
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민경묵OX형법각론 P679 2번 보충문제 1번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
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
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
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민경묵OX
형법각론 P671 8번

35. 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해야 한다.

 ②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
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
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
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
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
조죄를 구성한다.

 ④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5번 정답: ②
35번 해설:
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
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F 대법원은 2005. 2. 24. 전원
합의체판결[2002도18全合]을 통해 견해를 변경하여,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
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작
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
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다. 민경묵OX형법각론 P735 16번 보충문제 6번

②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
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2000.6.13. 2000도778) F 형식상으
로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작성자가 문서의 내용을 잘못 오신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서명한 것이라면 작성자를 이용한 간접정범형태의 사문서위조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한다. 민경묵OX형법각론 P752 27번 보충문제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
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
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
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09.24. 선고 91도1733) 민경묵OX형법각
론 P739 28번

④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
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
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민경묵OX
형법각론 P756 42번

3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
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
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
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
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36번 정답: ④
36번 해설: 적절한 것은 ㉡㉣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

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민경묵OX형법각론  P786 67번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
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
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9922) F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
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
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민경묵OX형법각론 P787 72번 보충문
제

㉢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르키는 것
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
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1988.5.24. 
87도2696) 민경묵OX형법각론 P774 30번 보충문제

㉣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
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
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
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
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
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09도5786) F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민경묵OX형
법각론 P782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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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
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
죄가 성립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서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
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한다.

37번 정답: ①
37번 해설: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

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2003.7.25. 2003도180) 민경묵OX
형법각론 P1003 6번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
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
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
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
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
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대법
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민경묵OX형법각론 P1015 38번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
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1998.3.10. 97도1168) 민경묵OX
형법각론 P1004 8번

④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F 
필요적 감면사유 O, 임의적 감면사유 X 민경묵OX형법각론 P1016 41번

38.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
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
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
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
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
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
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④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8번 정답: ①
38번 해설: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

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
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민경묵OX형법각론 P921 108번 보충문제 1번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
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F 수뢰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민경묵OX형법각론 P900 47번
③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민경묵OX형법각론 P900 44번

④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3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
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
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
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
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
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
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9번 정답: ③
39번 해설:
①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

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
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
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
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
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민경묵OX형법각론 P935 12번 보충문제 2번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
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
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
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2003.12.26. 2001도6349) 
민경묵OX형법각론 P954 1번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
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
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
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
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민경묵OX형법각론 P981 5번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
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
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민경묵OX형법각론 
P967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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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
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
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
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
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소극적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징
계처분’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
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40번 정답: ③
40번 해설: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573) 민경묵OX형법각론 P1035 19번

②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민경묵OX형법각론 P1044 47번 
보충문제 2번

③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
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
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
다.(대판2006.5.25. 2005도4642) 민경묵OX형법각론 P1034 16번 보충문제 1번

④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
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
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
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
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
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
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
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11.25. 선
고 2010도10202) 민경묵OX형법각론 P1030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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